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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 해외사법자료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518호 2020. 2. 6. 결재)

해외사법자료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사법지원심의관”을 

각각 “사법정책심의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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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및 주관)

사법지원실에 해외사법자료실을 두고,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법지원심

의관이 주관한다.

제2조(설치 및 주관) 

--------------------------

------------------ 사법정책심

의관-------.

제4조(해외사법자료의 수집 및 보관)

사법지원심의관은 매년 2회 이상 법원행

정처의 각 실·국과 법원도서관에 해외사

법자료의 이관을 요청하여 이를 수집한 

다음, 자료의 종류별로 분류하고, 자료의 

내용·원제출자 등을 기재한 목록을 작성

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해외사법자료의 수집 및 보관)

사법정책심의관---------------- 

--------------------------

--------------------------

--------------------------

--------------------------

-----------------.

제6조(정리)

사법지원심의관은 수집된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하여 신속하

고 정확한 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정리)

사법정책심의관---------------- 

--------------------------

------------------.

제7조(열람 및 대출)

  ➀ ․ ② (생  략)

  1. (생  략)

  2.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법지원심

의관의 허가를 얻은 자

  ③ ․ ④ (생  략)  

제7조(열람 및 대출)

  ➀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사법정책

심의관----------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자료의 열람·대출 제한 등)

  ➀ 사법지원심의관은 대외적으로 공개하

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해외사법자료

에 대하여는 열람이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8조(자료의 열람·대출 제한 등)

  ➀ 사법정책심의관-------------- 

--------------------------

--------------------------

--.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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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사법지원심의관의 허가를 얻어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열람 또는 대출 제한자

료를 열람하거나 대출받은 자는 해당 자

료 및 해당 자료를 통하여 알게된 사항

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법정책심의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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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217호 2020. 2. 11. 결재)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

다(교대근무 형태는 소속부서의 장이 직무성격 등을 감안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휴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

률｣을 각각 적용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

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

제2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제3호 중 “5일”을 “10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한다.

제4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4장(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34조의2(생리휴가) 소속부서의 장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

리휴가를 부여한다.

제34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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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

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해당 근

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의4(태아검진시간의 허용 등) ① 소속부서의 장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

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

를 허용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

지 아니한다.

제34조의5(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

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축근무개시예

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

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

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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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한다.

제34조의6(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23조제2항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한다.

제34조의7(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

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한

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을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이 정

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

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

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사용자는 최초 60일

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

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④ 소속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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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⑥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⑦ 소속부서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

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

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

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소속부서의 장은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

감하지 아니한다.

⑨ 소속부서의 장은 임산부 등 여성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제5장을 제7장으로 하고, 제5장(제34조의8부터 제34조의1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5장 당  직

제34의8(당직근무)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일·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

수, 그 밖에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

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일·숙직 근로자에게는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 지침에 따른 일·숙직비를 지급한다.

제34의9(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

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

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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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의10(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

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 변경을 신청하여 당직명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의11(당직신고 및 인계, 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전

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

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

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한다.

제34의12(당직실의 위치)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

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34의13(당직의 편성) 각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2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

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시·군
법원 등에 있어서는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거나 전자장치에 의한 무인경비시스템

을 운영할 수 있다.

제34의14(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

로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정기적 순찰, 점검 

2. 전화와 문서의 수수

3. 그 밖에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의15(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중 “고령친화직종(청소, 경비, 주차관리 등)”을 “환경관리원, 경비원, 주차

관리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고령친화직종에 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로서 정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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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자 중”을 “제1항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사람 중”으로, “만 68세까지”를 “시설관리원

은 만 65세까지, 환경관리원, 경비원, 주차관리원은 만 68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퇴직급여와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

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한다.

제6장을 제8장으로 한다.

제7장 및 제8장을 각각 제10장 및 제11장으로 하고, 제9장(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5

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안전보건

제54조의2(안전관리) ① 소속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등

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 근로자 등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의 준수 및 안전용구의 착용, 관

계공무원 및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

고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용구를 대여

하거나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4조의3(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청사 내에서 각종 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

하거나 기상상황 및 특별 근로가 필요한 경우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비상근로를 명 

할 수 있다.

② 공무직 근로자 등은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청사 내에서 화재 및 각종 사고 등 위

험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함과 동시에 관계 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54조의4(건강 진단 등)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

을 받아야 한다.

1. 일반 건강진단 : 2년마다 1회 이상(다만, 사무직 이외의 현장 근로자는 연1회 이

상으로 한다)

2. 특수 건강진단 : 관계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사람

- 429 -



12 제1587호 법 원 공보 2020년 3월 1일(일요일)

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이 제1항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점검하고 독려

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

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소속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

하여는 근로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54조의5(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의무)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은 ｢산업안전보

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공무직 근로자 등은 소속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

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근로계약서)을 관련법에 맞게 수정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

3-1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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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 본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임.

※ 본 서식은 표준안이므로 근로시간,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수정하여 사용가능

○○○○의 장(이하 “사용자”라 함)과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연  령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만  세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20  .  .  .

2.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단,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명시

 ※ (수습기간) 1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가 정년을 도과하

여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수습 중에 있는 자

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

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습 평가는 별지 제

8호 서식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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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 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 장소(부서): 

 ❍ 업무내용: (예시) 기관내 시설물의 유지관리(기계, 전기, 건축 등을 포함), 승강기 유지

관리, 통신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청소, 조경, 안내, 경비 등에 관한 업무로서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

 ❍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근로시간: 00시 00분부터 00시 00분까지

 ❍ 휴게시간: 00시 00분부터 00시 00분까지

  ※ 교대근로자의 경우 교대근무 형태 및 시간 등을 반드시 기재

  ※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 근무요일 및 근무요일별 근로시간을 기재

구 분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근로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시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종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휴게시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5.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일근 근로자) 매주   요일부터   요일까지로 하며,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일요일(주휴

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교대 근로자) 각급 법원에서 운영하는 교대 근무형태 등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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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

휴일로 한다.

  ※ 교대근로자는 근무형태에 따라 1주 중 1일(비번일 등)을 주휴일로 함.

6. 휴가

 ❍ 연차유급휴가 등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 및 ｢기간제 및 공무

직 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임금

 ❍ 임금은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책수당 및 선임수당(해당자에 한함), 법정

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

   ※ 교대근로자는 기본급을 산정하는 소정근로시간이 일근근로자와 다르며(각급 법

원의 근무형태에 따라 산정함),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짐(예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일근근로자는 209시간, 교대 근로자는 교대 근무형태에 

따라 상이) 

 ❍ 임금은 매월 5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에 지급한다(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임금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계좌번호:                   )

8. 해고 등

❍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

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재계약

을 하지 않거나 해고할 수 있다.

 ❍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2회 이상 4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해고할 수 있다.

 ❍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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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준수사항

  근로기간 중 습득한 업무와 관련된 비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사용자) 주   소 :

        기 관 명 :                          (전화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 

        생년월일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확인>

교부일시:   수령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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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 ① ~ ④ (생 략) 제23조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

다.(교대근무 형태는 소속부서의 장이 직무

성격 등을 감안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휴일) ① 매주 일요일은 주휴일로 하

고,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주휴일은 유급

으로 한다.

제25조(휴일) ① 휴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

법｣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

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약정 유급휴일로 

한다. 단,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날은 무급으로 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

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

로 보장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연차유급휴가) ① ~ ③ (생 략) 제27조(연차유급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정일에 공무직 근로자의 휴가가 집중

되어 업무공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범

위를 제한하여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④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특별휴가) (생 략) 제30조(특별휴가)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배우자의 출산 : 5일   3. ------------- : 10일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32조(임산부의 보호 등) 출산전·후휴가, 

유산 또는 사산휴가, 수유시간 등 임산부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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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휴직)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무기계약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

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제33조(휴직) ① ------------ 공무직

--------------------------

--------------------------

----.

  1. ~ 3. (생 략) 

  ② ~ ③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

  <신  설> 제34조의2(생리휴가) 소속부서의 장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

리휴가를 부여한다.

  <신  설> 제34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소속부서의 장

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

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

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려

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

의 3일 전까지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의4(태아검진시간의 허용 등) 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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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부서의 장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

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

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

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

지 아니한다.

  <신  설> 제34조의5(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소속부

서의 장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

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

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

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축개시예정일

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

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

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

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

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

의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

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

- 437 -



20 제1587호 법 원 공보 2020년 3월 1일(일요일)

현      행 개   정   안

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

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

조한다.

  <신  설> 제34조의6(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

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23조제2항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한다.

  <신  설> 제34조의7(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

성 근로자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

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

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

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을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이 정

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

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

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

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근로자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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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사용자는 최초 60일

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

의 차액을 지급한다. 

  ④ 소속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

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

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

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

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

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

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

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⑥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

를 시키지 아니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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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⑦ 소속부서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

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

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

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

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소속부서의 장은 제7항에 따른 근로시

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

감하지 아니한다.

  ⑨ 소속부서의 장은 임산부 등 여성 근로

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

키지 아니한다.

  <신  설> 제5장 당직

  <신  설> 제34의8(당직근무)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

로 구분한다. 일·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그 밖에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

한다.

  ③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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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일·숙직 근로자에게는 법원행정처 예

산담당관실 지침에 따른 일·숙직비를 지급

한다.

  <신  설> 제34의9(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 숙

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

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34의10(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 명령

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

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 변경을 신

청하여 당직명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  설> 제34의11(당직신고 및 인계, 인수)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 전에 당

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전

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

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

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

무자간에 인계,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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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제34의12(당직실의 위치)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

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의13(당직의 편성) 각 기관의 당직근무

자는 2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

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시ㆍ군

법원 등에 있어서는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거나 전자장치에 의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34의14(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

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정기적 순찰, 점검 

  2. 전화와 문서의 수수

  3. 그 밖에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

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의15(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

할 수 있다.

제4장 (생  략) 제6장 (종전의 제4장과 같음)

제5장 (생  략) 제7장 (종전의 제5장과 같음)

- 442 -



2020년 3월 1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587호 25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정년) ①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고령친화직종(청소, 경

비, 주차관리 등)의 경우 건강상태, 근무성

적 평가 등 별도의 심사를 통과한 사람의 

경우는 만 65세로 한다.

제41조(정년) ① ----------------

------------- 환경관리원, 경비원, 

주차관리원------------------- 

--------------------------

-------------.

  ② 고령친화직종에 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로서 정년퇴직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근

로자 이면서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만 68세까지 1년 단위

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자 중 -- 

--------------------------

--------------------------

---------시설관리원은 만 65세까지, 

환경관리원, 경비원, 주차관리원은 각각 만 

68세까지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퇴직급여와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의 근로

기간을 제외한다.

제6장 (생  략) 제8장 (종전의 제6장과 같음)

  <신  설> 제9장 안전보건

  <신  설> 제54조의2(안전관리) ① 소속부서의 장은 ｢산
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 근로자 등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의 준수 및 안전용구의 착용, 관계

공무원 및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

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을 감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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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용구를 대여

하거나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

여야 한다.

  <신  설> 제54조의3(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청사 내에서 각종 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상상황 및 특별 근로가 필요

한 경우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비상근로를 

명 할 수 있다.

  ② 공무직 근로자 등은 근무시간을 불문하

고 청사 내에서 화재 및 각종 사고 등 위

험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

를 이행함과 동시에 관계 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신  설> 제54조의4(건강 진단 등)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일반 건강진단 : 2년마다 1회 이상(다

만, 사무직 이외의 현장 근로자는 연 1

회 이상으로 한다)

  2. 특수 건강진단 : 관계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사람

  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이 

제1항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점검하고 독려

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 이상자

에 대하여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

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소속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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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제1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

하여는 근로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제54조의5(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의무)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은 ｢산업안전보

건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

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공무직 근로자 등은 소속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7장 (생  략) 제10장 (종전의 제7장과 같음)

제8장 (생  략) 제11장 (종전의 제8장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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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령 목록

(2020. 2. 1. ~ 2. 15.)

법률

법률제16906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9681 2020. 2. 4. 5

법률제16907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7

법률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 〃 7

법률제16909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

법 일부개정법률

〃 〃 8

법률제16910호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 〃 〃 9

법률제16911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 〃 11

법률제16912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 〃 〃 12

법률제16913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14

법률제16914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 〃 19

법률제16915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 〃 20

법률제16916호 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
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

〃 〃 21

법률제16917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22

법률제16918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 〃 〃 22

법률제1691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3

법률제16920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9

법률제16921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29

법률제16922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0

법률제16923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1

법률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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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16925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19681 2020. 2. 4. 39

법률제16926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 〃 42

법률제16927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3

법률제1692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 〃 44

법률제16929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48

법률제16930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 61

법률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77

법률제16932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 82

법률제16933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 〃 88

법률제1693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 〃 97

법률제16935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102

법률제16936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03

법률제16937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104

법률제16938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107

법률제16939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11

법률제169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111

법률제16941호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 〃 112

법률제16942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113

법률제1694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134

법률제16944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 〃 135

법률제16945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140

법률제16946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 〃 140

법률제16947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141

법률제16948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142

법률제16949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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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16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9681 2020. 2. 4. 144

법률제16951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 〃 151

법률제16952호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 〃 〃 152

법률제16953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 〃 〃 152

법률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 〃 153

법률제1695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62

법률제16956호 청년기본법 〃 〃 164

법률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70

법률제169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14

법률제16959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 〃 215

법률제16960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9686 2020. 2. 11. 5

법률제16961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 〃 6

법률제16962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7

법률제16963호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7

법률제16964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8

법률제16965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 〃 9

법률제16966호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 〃 11

법률제16967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12

법률제16968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 〃 13

법률제16969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 〃 14

법률제16970호 農漁村高利債整理令 폐지법률 〃 〃 16

법률제16971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16

법률제16972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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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16973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9686 2020. 2. 11. 25

법률제16974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

〃 〃 25

법률제16975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 〃 26

법률제16976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 〃 29

법률제16977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 30

법률제16978호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 〃 〃 32

법률제16979호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 〃 33

법률제16980호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33

법률제16981호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37

법률제16982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 〃 38

법률제16983호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 39

법률제16984호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 40

법률제16985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41

법률제16986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2

법률제16987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3

법률제16988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4

법률제16989호 초지법 일부개정법률 〃 〃 44

법률제16990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 〃 45

법률제16991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5

법률제16992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8

법률제16993호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 48

법률제16994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 〃 50

법률제16995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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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16996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19686 2020. 2. 11. 51

법률제1699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 〃 52

법률제16998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 57

법률제16999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 〃 90

법률제17000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90

법률제17001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91

법률제17002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 〃 92

법률제17003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 94

법률제1700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 〃 95

법률제17005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 〃 〃 95

조약

조약제2453호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

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

정서

19681 2020. 2. 4. 216

조약제2454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외

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

에 관한 협정

19686 2020. 2. 11. 96

조약제2450호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

입의정서

19687 2020. 2. 12. 4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0382호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681 2020. 2. 4. 219

대통령령제30383호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20

대통령령제30384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21

대통령령제30385호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 〃 〃 224

대통령령제30386호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25

대통령령제30387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25

- 450 -



2020년 3월 1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587호 33

대통령령제30388호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19681 2020. 2. 4. 226

대통령령제30389호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 〃 228

대통령령제30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686 2020. 2. 11. 102

대통령령제303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0

대통령령제30392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4

대통령령제30393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

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 〃 188

대통령령제30394호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

〃 〃 189

대통령령제30395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0

대통령령제30396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38

대통령령제3039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49

대통령령제30398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

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 〃 254

대통령령제30399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56

대통령령제30400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70

대통령령제30401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76

대통령령제30402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78

대통령령제30403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78

대통령령제30404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79

대통령령제3040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82

대통령령제30406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91

대통령령제30407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92

대통령령제30408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

〃 〃 292

대통령령제30409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95

대통령령제30410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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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30411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686 2020. 2. 11. 297

부 령

국방부령제101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

정에 관한 국방부령

19680 2020. 2. 3. 3

농림축산식품부령제407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 〃 10

보건복지부령제706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11

환경부령제848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

해양수산부령제38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19681 2020. 2. 4. 229

보건복지부령제707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682 2020. 2. 5. 4

보건복지부령제708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684 2020. 2. 7. 5

통일부령제108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686 2020. 2. 11. 298

국토교통부령제688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9687 2020. 2. 12. 43

해양수산부령제387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6

행정안전부령제158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19688 2020. 2. 13. 4

문화체육관광부령제383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689 2020. 2. 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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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47기 9급신규임용후보자과정 우수 수료생’ 관련 표창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법원공무원교육원 최창일 대법원장표창

 2019. 05. 31 수여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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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등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성기문 황조근정훈장

전 인천지방법원 김인욱 황조근정훈장

광주고등법원 선주태 홍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중현 홍조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유호세 홍조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권오익 홍조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박태동 홍조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안영길 홍조근정훈장

춘천지방법원 이근섭 홍조근정훈장

춘천지방법원 이승룡 홍조근정훈장

대전지방법원 유점동 홍조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김종관 홍조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오문환 홍조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김치곤 홍조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노천숙 홍조근정훈장

서울고등법원 이은재 녹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오운길 녹조근정훈장

인천가정법원 신미자 녹조근정훈장

대전지방법원 지태흥 녹조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김영택 녹조근정훈장

 2019. 06. 30 수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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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등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주지방법원 정지운 녹조근정훈장

제주지방법원 강정희 녹조근정훈장

서울고등법원 이효영 옥조근정훈장

광주고등법원 최정진 옥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강정자 옥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창환 옥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양회만 옥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이경자 옥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상례 옥조근정훈장

서울가정법원 김문희 옥조근정훈장

서울가정법원 이현하 옥조근정훈장

서울남부지방법원 최정귀 옥조근정훈장

의정부지방법원 박재준 옥조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서영미 옥조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심상란 옥조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김인수 옥조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문경숙 옥조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이상은 옥조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임종선 옥조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구본연 옥조근정훈장

 

 2019. 06. 30 수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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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등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구지방법원 박명희 옥조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이차희 옥조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정석순 옥조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허지영 옥조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신재수 옥조근정훈장

창원지방법원 강문학 옥조근정훈장

창원지방법원 박대현 옥조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박연숙 옥조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임혜영 옥조근정훈장

전주지방법원 박상호 옥조근정훈장

전주지방법원 정은주 옥조근정훈장

제주지방법원 조무영 옥조근정훈장

부산고등법원 김수암 근정포장

부산고등법원 최윤석 근정포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김광태 근정포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상호 근정포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상건 근정포장

서울가정법원 김현영 근정포장

서울행정법원 심성태 근정포장

서울남부지방법원 최대원 근정포장

 

 2019. 06. 30 수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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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587호 39

‘2019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등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인천지방법원 김광훈 근정포장

인천지방법원 김형남 근정포장

인천지방법원 조남정 근정포장

인천지방법원 최세묵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박찬직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양경훈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최병철 근정포장

대전지방법원 심재무 근정포장

청주지방법원 김진봉 근정포장

청주지방법원 김태열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김원룡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우화수 근정포장

부산지방법원 신영두 근정포장

부산지방법원 허영석 근정포장

창원지방법원 김한섭 근정포장

창원지방법원 박용욱 근정포장

창원지방법원 박재길 근정포장

광주지방법원 김희연 근정포장

광주지방법원 모창환 근정포장

광주지방법원 정기운 근정포장

 

 2019. 06. 30 수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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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1587호 법 원 공보 2020년 3월 1일(일요일)

‘2019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등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고등법원  임희창  대통령표창

서울남부지방법원  황영철  대통령표창

서울북부지방법원  김재후  대통령표창

서울서부지방법원  주홍재  대통령표창

의정부지방법원  강재식  대통령표창

인천지방법원  최기정  대통령표창

수원지방법원  정민호  대통령표창

수원지방법원  황인성  대통령표창

춘천지방법원  최종원  대통령표창

청주지방법원  박종진  대통령표창

광주지방법원  류재석  대통령표창

전주지방법원  박금수  대통령표창

 

 2019. 06. 30 수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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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587호 41

‘2019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유공’ 관련 표창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숙녀 대법원장표창

대전지방법원 안선환 대법원장표창

 2019. 06. 30 수여

대법원장

‘2019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유공’ 관련 표창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완식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중앙지방법원  한규진  법원행정처장표창

인천지방법원  김영상  법원행정처장표창

수원지방법원  고옥기  법원행정처장표창

수원지방법원  정선화  법원행정처장표창

대전지방법원  김대수  법원행정처장표창

대전지방법원  이만석  법원행정처장표창

광주지방법원  이창수  법원행정처장표창

전주지방법원  고명호  법원행정처장표창

 2019. 06. 30 수여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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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1587호 법 원 공보 2020년 3월 1일(일요일)

‘등기등록사무 우수공무원 포상’ 관련 표창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의정부지방법원 박미선 대법원장표창

 2019. 9. 10. 수여

대법원장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포상’ 관련 표창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양형위원회  선창민  대법원장표창

서울고등법원  고이환  대법원장표창

前서울고등법원  故이승윤  대법원장표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조연순 대법원장표창

 2019. 9. 10. 수여

대법원장

‘전주지방법원청사 신축 건립 유공’ 관련 표창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법원행정처 박준형 법원행정처장표창

 2019. 12. 16. 수여

법원행정처장

‘창안상 유공’ 관련 표창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법원행정처 김승주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고등법원 김정규 법원행정처장표창

 2019. 12. 16. 수여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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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587호 43

‘2019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등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사법연수원 성낙송 황조근정훈장

전 서울고등법원 여상훈 황조근정훈장

전 대구고등법원 사공영진 황조근정훈장

전 서울회생법원 이경춘 황조근정훈장

전 울산지방법원 최인석 황조근정훈장

법원행정처 김진수 홍조근정훈장

법원행정처 석호덕 홍조근정훈장

특허법원 이봉자 홍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유철 홍조근정훈장

의정부지방법원 이도성 홍조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백수옥 홍조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윤성용 홍조근정훈장

춘천지방법원 김지수 홍조근정훈장

창원지방법원 옥정호 홍조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민병식 홍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용순 녹조근정훈장

서울동부지방법원 방극동 녹조근정훈장

의정부지방법원 김종천 녹조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심재성 녹조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이재석 녹조근정훈장

 2019. 12. 31 수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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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1587호 법 원 공보 2020년 3월 1일(일요일)

‘2019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등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수원지방법원 장영희 녹조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서상윤 녹조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이기숙 녹조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오해기 녹조근정훈장

전주지방법원 김영근 녹조근정훈장

서울고등법원 이영순 옥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현심 옥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조미숙 옥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최경순 옥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허규회 옥조근정훈장

서울행정법원 박영선 옥조근정훈장

서울행정법원 유미옥 옥조근정훈장

서울동부지방법원 전만수 옥조근정훈장

의정부지방법원 윤진호 옥조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김미자 옥조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임가열 옥조근정훈장

대전지방법원 김선희 옥조근정훈장

대전지방법원 이인한 옥조근정훈장

대전지방법원 이재희 옥조근정훈장

대전지방법원 추송희 옥조근정훈장

 2019. 12. 31 수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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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587호 45

‘2019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등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지방법원 김보령 옥조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이병수 옥조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전숙련 옥조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천영은 옥조근정훈장

울산지방법원 이명훈 옥조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김순진 옥조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장흥수 옥조근정훈장

전주지방법원 신금철 옥조근정훈장

전주지방법원 엄재환 옥조근정훈장

전주지방법원 최영애 옥조근정훈장

제주지방법원 김상문 옥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세근 근정포장

서울회생법원 백인석 근정포장

서울회생법원 양현식 근정포장

서울남부지방법원 도진국 근정포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정정민 근정포장

의정부지방법원 김정영 근정포장

의정부지방법원 김현섭 근정포장

인천지방법원 김미란 근정포장

인천지방법원 김익환 근정포장

 2019. 12. 31 수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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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1587호 법 원 공보 2020년 3월 1일(일요일)

‘2019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등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인천지방법원 박범양 근정포장

인천지방법원 한응도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김정열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김진흥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변시환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송현숙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최원창 근정포장

수원가정법원 박정윤 근정포장

춘천지방법원 이종근 근정포장

대전지방법원 강창봉 근정포장

대전지방법원 심상용 근정포장

대전지방법원 이정열 근정포장

청주지방법원 곽수균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박창민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송기선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정흥채 근정포장

부산지방법원 문홍석 근정포장

울산지방법원 이기헌 근정포장

창원지방법원 이영기 근정포장

창원지방법원 한성수 근정포장

 2019. 12. 31 수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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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587호 47

‘2019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등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광주지방법원 공인엽 근정포장

광주지방법원 양충열 근정포장

광주지방법원 정진안 근정포장

전주지방법원 강사신 근정포장

전주지방법원 박종섭 근정포장

전주지방법원 이연욱 근정포장

전주지방법원 이창호 근정포장

법원도서관  함승신  대통령표창

의정부지방법원  박점수  대통령표창

인천지방법원  김영훈  대통령표창

인천지방법원  성기웅  대통령표창

춘천지방법원  조순기  대통령표창

대전지방법원  이규민  대통령표창

청주지방법원  전인석  대통령표창

대구지방법원  한상호  대통령표창

울산지방법원  송삼영  대통령표창

창원지방법원  성기태  대통령표창

전주지방법원  정인호  대통령표창

 2019. 12. 31 수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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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제1587호 법 원 공보 2020년 3월 1일(일요일)

‘2019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등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법원도서관 정규근 대법원장표창

특허법원 유근영 대법원장표창

서울남부지방법원 최창용 대법원장표창

춘천지방법원 김정태 대법원장표창

청주지방법원 김수환 대법원장표창

 2019. 12. 31 수여

대법원장

‘2019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등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고등법원 노병갑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고등법원 이승호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고등법원 이흥식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고등법원 장영포 법원행정처장표창

광주고등법원 강광원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재현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동부지방법원 장현정 법원행정처장표창

인천지방법원 전형재 법원행정처장표창

춘천지방법원 윤현경 법원행정처장표창

부산지방법원 송상근 법원행정처장표창

 2019. 12. 31 수여

법원행정처장

- 466 -



2020년 3월 1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587호 49

‘2019년도 우수공무원 유공’ 표창 관련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법원행정처 김은숙 대법원장표창

법원행정처 조병규 대법원장표창

법원도서관 도정애 대법원장표창

서울고등법원 유기종 대법원장표창

대전고등법원 안창헌 대법원장표창

대구고등법원 백신기 대법원장표창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석호 대법원장표창

서울중앙지방법원 안달용 대법원장표창

서울가정법원 황성현 대법원장표창

서울행정법원 김의수 대법원장표창

서울남부지방법원 성원식 대법원장표창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춘수 대법원장표창

의정부지방법원 김영태 대법원장표창

인천지방법원 천병철 대법원장표창

인천가정법원 황재명 대법원장표창

수원지방법원 서은희 대법원장표창

수원지방법원 정석훈 대법원장표창

대전지방법원 김윤석 대법원장표창

대전지방법원 홍학표 대법원장표창

청주지방법원 이수경 대법원장표창

 2019. 12. 31 수여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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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제1587호 법 원 공보 2020년 3월 1일(일요일)

‘2019년도 우수공무원 유공’ 표창 관련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구지방법원 엄상철 대법원장표창

대구지방법원 우종천 대법원장표창

울산지방법원 박순찬 대법원장표창

광주지방법원 정대균 대법원장표창

전주지방법원 송주철 대법원장표창

 2019. 12. 31 수여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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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587호 51

‘2019년도 우수공무원 유공’ 표창 관련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법원행정처 김우철 법원행정처장표창

법원행정처 류재왕 법원행정처장표창

법원행정처 박정혜 법원행정처장표창

법원행정처 손병현 법원행정처장표창

법원행정처 오광호 법원행정처장표창

법원행정처 이기연 법원행정처장표창

법원행정처 임소민 법원행정처장표창

사법연수원 정정환 법원행정처장표창

사법정책연구원 김형수 법원행정처장표창

법원도서관 김현목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고등법원 문병식 법원행정처장표창

대전고등법원 최덕상 법원행정처장표창

대구고등법원 송호정 법원행정처장표창

수원고등법원 조현복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헌수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수경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상임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영문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회생법원 김주헌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회생법원 유명종 법원행정처장표창

 2019. 12. 31 수여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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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1587호 법 원 공보 2020년 3월 1일(일요일)

‘2019년도 우수공무원 유공’ 표창 관련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남부지방법원 이관욱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재호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서부지방법원 최순주 법원행정처장표창

의정부지방법원 민정애 법원행정처장표창

인천지방법원 노성규 법원행정처장표창

인천지방법원 서충모 법원행정처장표창

인천가정법원 서동욱 법원행정처장표창

수원지방법원 김상진 법원행정처장표창

수원지방법원 안형숙 법원행정처장표창

춘천지방법원 강호성 법원행정처장표창

춘천지방법원 임경식 법원행정처장표창

대전지방법원 백창기 법원행정처장표창

대전지방법원 최영진 법원행정처장표창

대전가정법원 임상호 법원행정처장표창

대구지방법원 권중문 법원행정처장표창

대구지방법원 김복동 법원행정처장표창

대구지방법원 신홍규 법원행정처장표창

부산지방법원 이종훈 법원행정처장표창

창원지방법원 강면구 법원행정처장표창

창원지방법원 배효상 법원행정처장표창

 2019. 12. 31 수여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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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587호 53

‘2019년도 우수공무원 유공’ 표창 관련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창원지방법원 양영환 법원행정처장표창

광주지방법원 고광국 법원행정처장표창

광주지방법원 구강일 법원행정처장표창

광주가정법원 이종식 법원행정처장표창

전주지방법원 이현일 법원행정처장표창

제주지방법원 강경익 법원행정처장표창

 2019. 12. 31 수여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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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제1587호 법 원 공보 2020년 3월 1일(일요일)

‘2019년도 재판사무 모범처리 우수공무원 유공’ 관련 표창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고등법원 원채연 대법원장표창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순호 대법원장표창

수원지방법원 서행수 대법원장표창

 2019. 12. 31 수여

대법원장

‘2019년도 재판사무 모범처리 우수공무원 유공’ 관련 표창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고등법원  김영희 법원행정처장표창

대구고등법원  이성률 법원행정처장표창

부산고등법원  김선영 법원행정처장표창

특허법원  박준규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내현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순식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가정법원  나수연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회생법원  김현주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유진 법원행정처장표창

수원지방법원  오인숙 법원행정처장표창

대전지방법원  문승규 법원행정처장표창

광주지방법원  임준환 법원행정처장표창

광주지방법원  이유정 법원행정처장표창

창원지방법원  송지언 법원행정처장표창

 2019. 12. 31 수여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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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587호 55

‘2019년도 감사우수직원 우수공무원 유공’ 관련 표창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고등법원 윤현숙 대법원장표창

대구지방법원 구영민 대법원장표창

 2019. 12. 31 수여

대법원장

‘2019년도 감사우수직원 우수공무원 유공’ 관련 표창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행정법원 권지환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서부지법 김정호 법원행정처장표창

대전지방법원 박정환 법원행정처장표창

부산지방법원 박병규 법원행정처장표창

광주지방법원 김은호 법원행정처장표창

 2019. 12. 31 수여

법원행정처장

‘2019년도 안전유공자’ 관련 표창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법원 박대완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고등법원 박정섭  법원행정처장표창

수원고등법원 문성조  법원행정처장표창

특허법원 박효민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준해  법원행정처장표창

전주지방법원 윤장일  법원행정처장표창

 2019. 12. 31 수여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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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제1587호 법 원 공보 2020년 3월 1일(일요일)

‘2019년도 우수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등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고등법원 장영수 홍조근정훈장

법원행정처  송재원  녹조근정훈장

의정부지방법원  주연  녹조근정훈장

수원고등법원 김익재 근정포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동선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김수찬 　 근정포장

부산고등법원 박화실 대통령표창

광주고등법원 남광현 대통령표창

특허법원 송인용 대통령표창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정섭 대통령표창

의정부지방법원 안창진 대통령표창

인천지방법원 정명수 대통령표창

수원가정법원 최성하 대통령표창

춘천지방법원 김명수 대통령표창

울산지방법원 손남모 대통령표창

광주지방법원 김강곤 대통령표창

광주가정법원 하순원 대통령표창

제주지방법원 　 양두혁 대통령표창

 2020. 2. 4 수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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